
고용노동부 공지사항(불법교육 및 출강 상품안내)

■ 최근 고용노동부(또는 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기관이

라고 하면서 각종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한다거나, 

(근로감독관 및 안전공단 직원 외 사업장 점검 불가)

코로나19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감성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교육 미실시 사실을 확인했

다거나, 기실시한 자체교육이나 위탁교육이 인정되는 교육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신들이 교육을 하겠다면서 교육받으

러 오라거나, 사업장 방문 후 5분 ~ 10분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 또는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교육이나 개정 법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방문판매자가 

귀 사를 방문 후 실시하는 교육이나 상품판매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피해 발생 등의 위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0.1.16.부터 교육기관의 기본인력은 교육기관 외 업무를 수행 할 경

우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토록 법이 개정되어 상품판매 뿐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 외의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 12 참조]

◈ 교육기관으로부터 방문교육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록증, 

방문강사의 강사 자격증, 강사의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교육 계획서 및 

교육 교재, 견적서 등을 요청 후 그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첨부 등록교육기관 명단 및 교육 강사 자격 참조)

☞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탁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인지를 첨부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목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처리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

          이 있으신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노동청 : 서울지역 (02) 2231 - 0009 누른 후 → ④번 → ①번

중부지방노동청 : 인천, 경기, 강원 (032)460-4545 => ④번 산재예방지도과

부산지방노동청 : 부산, 경남 (051) 850- 6336, 6498

대구지방노동청 : 대구, 경북 (053) 667- 6383~6384

광주지방노동청 : 광주, 전남북, 제주 (062) 975- 6330, 6393

대전지방노동청 : 대전, 충남북 (042) 480- 6307


